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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영동 규당고택 

구  분
허용기준

평지붕 경사지붕(경사가 3:10이상)

문
화
재

지정구역

   ◦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보호구역

1구역

2구역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

3구역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

4구역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

7구역  ◦ 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

공통사항

∙ 기존 건축물(시설물 포함)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․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․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
적용함

 - 제1구역 : 개 보수만 허용 / 제2구역 : 재․개축도 허용(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
우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)

∙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
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 - 대기오염 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 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 처리시설(폐

기물 관리법), 위험물 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), 분뇨 처리시설(가축
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

 -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
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
 -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(단, 평지붕 8m 또는 
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

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
 -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,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

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(※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



02. 영동 김참판 고택

 

구  분
허용기준

평지붕 경사지붕(경사가 3:10이상)

문
화
재

지정구역

   ◦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보호구역

1구역

2구역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

3구역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

4구역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

공통사항

∙ 기존 건축물(시설물 포함)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․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․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
적용함

 - 제1구역 : 개 보수만 허용 / 제2구역 : 재․개축도 허용(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
우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)

∙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
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 - 대기오염 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 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 처리시설(폐

기물 관리법), 위험물 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), 분뇨 처리시설(가축
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

 -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
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
 -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(단, 평지붕 8m 또는 
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

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
 -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,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

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(※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



03. 영동 성위제가옥

구  분
허용기준

평지붕 경사지붕(경사가 3:10이상)

문
화
재

지정구역

   ◦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보호구역

1구역

2구역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

3구역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

4구역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

공통사항

∙ 기존 건축물(시설물 포함)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․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․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
적용함

 - 제1구역 : 개 보수만 허용 / 제2구역 : 재․개축도 허용(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
우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)

∙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
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 - 대기오염 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 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 처리시설(폐

기물 관리법), 위험물 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), 분뇨 처리시설(가축
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

 -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
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
 -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(단, 평지붕 8m 또는 
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

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
 -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,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

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(※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



04. 영동 영국사 승탑 (영국사 삼층석탑, 영국사 원각국사비, 영국사 망탑봉삼층석탑)

구  분
허용기준

평지붕 경사지붕(경사가 3:10이상)

문
화
재

지정구역

   ◦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보호구역

1구역

2구역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

공통사항

∙ 기존 건축물(시설물 포함)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․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․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
적용함

 - 제1구역 : 개 보수만 허용 / 제2구역 : 재․개축도 허용(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
우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)

∙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
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 - 대기오염 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 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 처리시설(폐

기물 관리법), 위험물 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), 분뇨 처리시설(가축
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

 -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
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
 -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(단, 평지붕 8m 또는 
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

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
 -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,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

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(※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



05. 영동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

구  분
허용기준

평지붕 경사지붕(경사가 3:10이상)

문
화
재

지정구역

   ◦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보호구역

1구역

2구역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

3구역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

7구역  ◦ 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

공통사항

∙ 기존 건축물(시설물 포함)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․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․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
적용함

 - 제1구역 : 개 보수만 허용 / 제2구역 : 재․개축도 허용(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
우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)

∙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
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 - 대기오염 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 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 처리시설(폐

기물 관리법), 위험물 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), 분뇨 처리시설(가축
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

 -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
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
 -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(단, 평지붕 8m 또는 
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

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
 -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,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

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(※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



06.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

구  분
허용기준

평지붕 경사지붕(경사가 3:10이상)

문
화
재

지정구역

   ◦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보호구역

1구역

2구역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  ◦ 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 신축ㆍ증축 허용

공통사항

∙ 기존 건축물(시설물 포함)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․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․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
적용함

 - 제1구역 : 개 보수만 허용 / 제2구역 : 재․개축도 허용(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
우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)

∙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
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
 - 대기오염 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 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 처리시설(폐

기물 관리법), 위험물 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), 분뇨 처리시설(가축
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

 -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
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
 -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(단, 평지붕 8m 또는 
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

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
 -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,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

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(※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


